
建設交通 常任委員會 會議結果報告
■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일 시 : 2012. 11. 30(금) 10:00 ～ 17:40

▢ 안 건

1. 2012년도 건설교통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공공건축물및공공시설내부속건축물의건립비용공개에관한조례안

3.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7名(이도형, 이재병, 정수영, 김병철, 전용철, 전원기, 이재호의원)

※ 참석자 : 건설교통국 국장 문경복 외 30명

▢ 부의안건

1. 2012년도 건설교통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질의 및 답변 : 없음

2. 인천광역시공공건축물및공공시설내부속건축물의건립비용공개에관한조례안

⇒ 수정가결

○ 질의 및 답변

- 법에서 공개 범위가 종합건설업인데 건축물의 면적으로 기준하다 보니

전문건설업도 공개하는 사항이 발생되는데 상위법 위배여부는?(전 용철 의원)

⇒ 상위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건설교통국장)

- 준공석에는 총괄금액을 공개하고 홈페이지 게시시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는 되어 있는지?(전원기 의원)

⇒ 시행규칙에 담아 홈페이지 공개시 공정별로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노현경 의원)

- 건립비용 공개를 통해 과다예산 및 부실방지를 위한 것이 취지이므로

제도개선 및 감독철저 등을 통해 조례취지를 반영해야함(김병철 의원)

⇒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 시행하겠음(건설교통국장)



- 건립비용 공개가 학교시설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있는지?(이재병 의원)

⇒ 공사금액 1억원 이상에 대하여 시행중에 있음(노현경 의원)

- 인터넷 공개시 세부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하므로 세칙으로 정하는 것을

주문함. (이재호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3.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안

⇒ 위원회안으로 채택

○ 질의 및 답변

- 안 제15조 업무협조가 안9조 및 안10조의 근간이 되어야 하므로 15조에

대하여는 세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이재호 의원)

⇒ 명심해서 진행토록 하겠음(건설교통국장)

4.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질의 및 답변

- 채권 소화를 못하면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전원기 의원)

⇒ 채권을 무난히 소화 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건설교통국장)

- 세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전용철 의원)

⇒ 채권만 볼 경우 20억원의 순증효과가 있으며 취득세는 70억원의 순증

효과가 있고, 자동차세 등 프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음(세정과장)

- 유사사례가 있는지?(정수영 의원)

⇒ 경남에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건설교통국장)

5.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질의 및 답변

-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뜻이며 조례를 이행할 수

있는 인력도 갖추고 충실히 이행해주기 바라며 차기 업무보고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별도 보고하시기 바람(전원기 의원)

⇒ 예(건설교통국장)



6.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 가결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비율(％)
계 237,689,355 250,714,010 △13,024,655 △5.2%

일반회계 122,989,828 139,367,282 △16,377,454 △11.8%
특별회계 114,699,527 111,346,728 3,352,799 3.0%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비율(％)
계 816,489,896 811,614,931 4,874,965 0.6

일반회계 701,790,369 700,268,203 1,522,166 0.2
특별회계 114,699,527 111,346,728 3,352,799 3

○ 수정내용

<삭감내용> : △5,884,000천원

- 예산안 375 쪽 원적산터널 보장기준 통행료수입 부족분 지원 73억 7,700만

원을 기정예산 14억 9,300만원으로 수정

<증액내용> : 643,600천원

- 예산안 385 쪽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종사

자 근로여건 개선사업 6억 4,360만원을 증액

○ 질의 및 답변

- 민자터널 MRG 관련 58억원을 삭감 시 어떤 현상이 예상되는지?(정수영 의원)

⇒ 소송이 예상되며 패소시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해야 함으로 재정적 손실이

더 커질 것임(건설교통국장)

- 민자터널 MRG 조정을 했는지?(이재호 의원)

⇒ 협의는 했지만 조정은 못했음(건설교통국장)

- 명시이월이 교통기획과가 많은데 사유는?(전용철 의원)

⇒ 국비가 늦게 교부되어 이월되는 사항임.(교통기획과장)

- 승강장 설치 편의시설 설치 국비가 삭감된 이유는?(전원기 의원)

⇒ 시비 매칭을 못했음(건설교통국장)



7. 201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 가결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액

증 감 액 비율(％)

계 773,620,547 177,087,605 596,532,942 336.9
일반회계 684,496,774 97,107,313 587,389,461 604.9
특별회계 89,123,773 79,980,292 9,143,481 11.4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예산액 증 감 액 비율(％)

계 216,018,605 355,345,869 △139,327,264 △39.2
일반회계 136,038,313 261,405,676 △125,367,363 △47.9
특별회계 79,980,292 93,940,193 △13,959,901 △14.8

○ 수정내용

<삭감내용> : △14,264,000천원

- 예산서 946쪽 2013년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재정지원 문학터널 65억 9천4

백만원 전액삭감, 원적산터널 76억 7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증액내용> : 8,858,997천원

- 예산서 927쪽 택시운송업무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종사자 근

무여건개선으로 16억 8천만원 신설증액 하고

- 예산서 928쪽 장애인콜택시지원업무,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구입비 장애인

콜택시 구입으로 2억 6,299만 7천원을 신설증액 하고

- 예산서 940쪽 지방도 및 기타도로건설,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일원 서곳로

확장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보상비로 20억원을 신설증액, 공사비로 9억

9천만원을 신설증액하고 같은목 시설부대비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신

설증액하고

- 예산안 924쪽 동암역 북광장 정비사업 7억원을 8억 4천만원으로 증액하여 1

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

- 예산안 928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69억 5,900만원을 76억 5,500만원으로

하여 6억 9,600만원을 증액하고

- 예산안 944쪽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 도로시설물 정비 15억원을 45억원으

로 하여 30억원을 증액하고

- 예산안 1,117쪽 중구강화옹진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

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옹진군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8,000만원

을 신설 증액



○ 질의 및 답변

- 민자터널 운영과 관련하여 시의 해결의지를 시민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만원산 터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함(정수영 의원)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건설교통국장)

- 과태료나 공유재산 사용료가 감액된 사유는?(전원기 의원)

⇒ 과년도 체납액 결손처리등에 따라 감액 되었음.(건설교통국장)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비  고

2012. 1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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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도시계획국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2.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도시계획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

도시계획국

보고자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